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덜 익은 감귤 ‘풋귤’·‘청귤’ 모두 식품 원료 표시 가능하다

덜 익은 초록색 감귤로 혼용되는 ‘풋귤’과 ‘청귤’ 명칭을 놓고 논란이 일고

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둘 다 식품 원료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입
장을 내놓았다.

이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(더불어민주당·전남 목포시)이

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‘청귤 명칭 사용’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됐다.

식약처가 고시하는 ‘식품 등의 표시 기준’에서 원재료명 표시는 식품의 기
준 및 규격,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

다.

김원이 의원, 식약처서 식품 표시 기준상 청귤 문제없어 밝혀
표준국어대사전은 청귤을 ‘익지 아니한 푸른 귤’로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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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풋귤, 청귤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

없는 상황이다.

실제 현재 등재된 식품 원료 명칭 중 귤나무는 기타명칭(시장명칭)으로 밀

감·감귤, 사용 부위인 열매·열매껍질로 관리되고 있다.

이는 귤나무 열매의 익음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, 청귤에 대해 별도로 정하
고 있지 않는 것이다.

이에 따라 제품에 포함된 청귤이 귤나무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식품원료로
사용할 수 있게 된다.

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‘청귤’을 ‘익지 아니한 푸른 귤’로, ‘풋’을 ‘덜 익

은’을 뜻하는 접두사로 정의, ‘덜 익은 귤’에 대해 풋귤 및 청귤로 표시가 가
능하다고 판단했다.

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을 덜 익은 초록색 감귤로, 청귤을 재래귤의

일종으로 각각 분류하면서 명칭 혼용 사례에 대해 정확한 명칭 사용을 안
내하고 있다.

제주도는 2016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, 풋귤에 대해 감귤

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여름(8월
1일~9월 15일)에 출하하는 노지감귤로 정의해 놓고 있다.

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청귤 명칭 사용과 관련 제주도 등 관련 업계 의견 청
취 및 민원 제기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.

식약처는 다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가 지난해 11월 풋귤을 식

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함에 따라 풋귤에 대해 귤나무(열매)에 해
당되므로 사용 가능함을 회신한 바 있다.

한편 국내에서 생산·판매되고 있는 식품 중 ‘청귤’ 명칭이 들어간 제품은

‘식품행정통합시스템’ 확인 결과 제주향청귤, 제주청귤바몬드, 제주청귤비
타C, 제주청귤젤리, 제주청귤주스, 청귤청, 제주청귤차, 칠성사이다청귤

등 24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들 식품은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제조되고 있는데 식품 유형도 액상
차, 과채음료, 과자, 잼, 침출차, 당절임, 소스, 탄산음료, 당류가공품, 과

채가공품. 천연향료 등 다양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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